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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l 2015년은 정부의 공식적인 국제개발협력 정책문서인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11~2015)이 종료되고 제2차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중요한 시점임. 

l 국제적으로도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임. 2000년 제정되어 국제사회의 개

발목표로 역할을 해온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만료되

고 UN은 9월말 새로운 개발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함. 

l 이러한 국내외 환경변화 가운데 국내의 30개의 국제개발NGO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rea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FID)’은 정부가 11월 발표 예정인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 한

국 국제개발협력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목표인 ‘지

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

계획」 수립에 대한 시민사회의 10대 정책을 제언함. 

Ÿ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시민사회의 10대 제언

Ÿ 1. (기본방향)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기본정신과 비전, 목적 등 기본방향에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를 반영하여야 한다.

Ÿ 2. (재원) 2030년까지 ODA 규모를 UN 권고수준인 GNI 대비 0.7%에 이르도록 2020년 까지 

0.3%로 확대해야 한다.

Ÿ 3. (배분) 협력대상국의 부채 규모에 따라 유상원조 집행을 신중히 하고 무상원조 비중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해야 한다. 

Ÿ 4. (통합) 분절화 극복을 위하여 개별부처가 시행하는 무상원조를 통합하고 유무상 재외공

관 통합(One-roof) 시스템을 활성화하며, 나아가 유·무상 통합 원조기구로 ‘(가칭)국제개

발부(청) 설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Ÿ 5. (비구속화) 비구속성 원조를 DAC 평균 수준인 90%까지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

야 한다. 

Ÿ 6. (투명성)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국으로서 정보공개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

고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간의 ODA 정보 접근과 활용을 보장해야 한다.

Ÿ 7. (인도적 지원) 재난 및 분쟁 예방과 평화구축을 포함하는 포괄적 인도적 지원 정책을 수

립하고 예산을 전체 ODA의 6%로 확대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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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8. (사업방식) 협력대상국의 부문별 사업에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기반접근

(PBA)’ 사업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유무상 통합 추진계획을 세워야 한다.

Ÿ 9. (책무성) 성과관리 모델을 도입하고 결과보고를 제도화해야 한다. 동시에 협력국 주민들

에 대한 책무성 제고를 위한 제도 역시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

Ÿ 10. (시민사회협력) 국제개발협력 전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의미 있는 참여를 확대하고, 전 

분야에 걸쳐 민관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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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Ÿ 2015년은 향후 5년간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 

본 계획이 수립되는 해이자, 지속가능한 글로벌 개발의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이루

어지는 해임. 

Ÿ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냉정히 평

가하고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이 정한 기본정신을 실천하고 

국제사회 규범에 부응하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성과 

중심의 협력 계획이 되도록 해야 함. 

Ÿ 올해 말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한국정부가 개발협력 분야 

에 얼마나 큰 정책적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임.

Ÿ 한국 시민사회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그 비전을 달성하는 이행전략으로서 내용을 충실히 담아야 한다고 봄. 

Ÿ 이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 인권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한국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개선과제를 제언하고자 함. 

국내 30개 국제개발 관련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Korea Civil 

Society For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이 지난 2015년 9월 15일, 제2차 국제개

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 수립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동요구 사항을 발표하였다. 

소속 시민사회단체의 하나인 ODA Watch의 한재광 사무총장이 통계 수치 등을 보완하여 새로이 

원고를 작성하였다.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참여 단체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참여연대, ODA Watch,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월드비전, 한

국인권재단, 한국YMCA전국연맹,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환경운동연합, 글로벌발전연구원 ReDI, 기아대책, 한국

투명성기구, 국제민주연대, 굿피플, 아시안브릿지, 어린이재단, 월드투게더,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구보건복지

협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지구촌나눔운동, 플랜코리아, 하나를위한음악재단,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환경재

단, HoE(Hope i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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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10대 제언

1. (기본방향)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기본정신과 비전, 목적 등 기본방향에 지속

가능발전목표(SDGs)를 반영하여야 한다.

Ÿ (기본정신) 정부는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기본정신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명시한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와,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

전 및 인도주의 실현’과 함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강조한 ‘차별과 소외 해소’ 원

칙을 반영해야 함.

Ÿ (비전과 목적) 정부는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 그리고 인권을 위한 한국의 기

여’를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비전으로 삼아야 함. 또한 SDGs 전문(Preamble)에서 

강조하고 있는 5P, 즉 ‘인권 증진과 성 주류화(People),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 (Planet), 

불평등 해소(Prosperity), 평화 구축(Peace) 및 국제협력강화(Partnership)에 기여’를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목적으로 삼아야 함. 

The Goals and targets will stimulate action over the next fifteen years in areas of critical 
importance for humanity and the planet: 

People
We are determined to end poverty and hunger, in all their forms and dimensions, and to ensure 
that all human beings can fulfil their potential in dignity and equality and in a healthy environment. 
Planet
We are determined to protect the planet from degradation, including through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sustainably managing its natural resources and taking urgent action on 
climate change, so that it can support the needs of the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Prosperity 
We are determined to ensure that all human beings can enjoy prosperous and fulfilling lives and 
that economic, social and technological progress occurs in harmony with nature. 
Peace 
We are determined to foster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which are free from fear and 
violence. There can be no sustainable development without peace and no peace without 
sustainable development. 
Partnership 
We are determined to mobilize the means required to implement this Agenda through a revitalised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ased on a spirit of strengthened global solidarity, 
focussed in particular on the needs of the poorest and most vulnerable and with the participation 
of all countries, all stakeholders and all people. 

<박스 1> 2015년 9월 UN에서 채택된 SDGs 최종 문건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서문(Preamble)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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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원) 2030년까지 ODA 규모를 UN 권고수준인 GNI 대비 0.7%에 이르도록 2020

년까지 0.3%로 확대해야 한다.

Ÿ (2020년까지 ODA/GNI 0.3%로 확대) 한국정부는 국제사회가 권고한 대로 2030년까지 

ODA/GNI 0.7%를 달성할 것을 대내외적으로 약속하고, 1차적 목표로 2020년까지 최근 

OECD DAC 평균을 반영하여 0.3%로 설정하고 달성해야 함. 이후 5년마다 단계적 확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0.7%를 달성해가도록 해야 함.  
Ÿ 국제사회는 1970년부터 공여국에게 GNI 대비 ODA 비율을 0.7%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으

며,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강조되었음. 한국 정부는 2015년까지 ODA/GNI 0.25% 확대를 

공약하였으나 2015년 예산승인액 기준 0.15% 내외에 그침. 이에 0.25% 미달성 원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교훈을 도출하여 향후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함.

 출처: www.odakora.go.kr를 기반으로 필자가 구성 

3. (배분) 협력대상국의 부채 규모에 따라 유상원조 집행을 신중히 하고 무상원조 비중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해야 한다. 

Ÿ (유상원조 집행 신중) 한국 정부는 협력대상국의 부채 규모와 정치적 의지, 사회·경제적 여

건 및 개발 수요에 따라 유상원조를 신중히 집행하도록 해야 함. 우리나라는 부채 상환 능

력이 취약한 최빈국, 분쟁국에 대해서도 높은 비율의 유상원조(전체 지원액의 약 40% 차지)

가 배분되고 있어 OECD 동료평가에서도 이미 이에 대한 신중한 집행을 권고 받은 상황임. 

 
Ÿ (무상원조 비중 상향조정) 한국 정부는 양자원조에서 무상원조 비중을 상향 조정해야 함. 

2010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서 유·무상 비율을 40:60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2015년 예산승인액 기준 유·무상 비율이 50:50으로 유상원조 비중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

음. 2012년 실시된 OECD DAC 동료검토에 따르면 유상원조를 실제 집행하는 국가는 프랑

스, 독일, 일본, 한국 정도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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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EDCF 2014 숫자로 보는 ODA

 출처: EDCF 2014 숫자로 보는 ODA. 내용 기반으로 필자가 재구성 

4. (통합) 분절화 극복을 위하여 개별부처가 시행하는 무상원조를 통합하고 유무상 재외

공관 통합(One-roof) 시스템을 활성화하며, 나아가 유·무상 통합 원조기구로 ‘(가칭)

국제개발부(청) 설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Ÿ (무상원조 통합) 각 부처 및 기관들이 실시하는 무상원조를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기관별 ODA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외에도 29개의 부처 및 기관

이 개별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심각한 분절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또한 관계기관 협

의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조율 및 공조가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단위: 백만불, %)

연도 양자간 원조 유상원조 무상원조

2002 206.76 140.06 67.74 66.70 32.26

2003 245.17 99.71 40.67 145.46 59.33

2004 330.76 118.67 35.88 212.09 64.12

2005 463.30 145.30 31.36 318.00 68.64

2006 376.06 117.11 31.14 258.95 68.86

2007 490.52 132.19 26.95 358.33 73.05

2008 539.22 170.55 31.63 368.67 68.37

2009 581.10 214.13 36.85 366.97 63.15

2010 900.63 326.74 36.28 573.89 63.72

2011 989.57 414.55 41.89 575.02 58.11

2012 1,183.17 468.29 39.58 714.88 60.42

<표> 2002~2012년 유무상 원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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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평가

Ÿ (유·무상 재외공관 통합 시스템 활성화) 유·무상 재외공관 통합(One-roof) 시스템을 적용

할 대상 국가를 선정,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야 함. 유·무상 원조 집행기관 

간 협의를 원활히 하고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에 ODA시행기관 인력들이 현지의 한 

건물에 입주하여 근무하는 재외공관 통합방안(One-roof)이 마련되었으나 실질적 이행은 부

진한 상황임.  
Ÿ (통합 원조기구 설치) 유·무상 통합 원조기구인 '국제개발부(청) 설치' 방안을 마련해야 함. 

현행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010년 유･무상 통합･조정을 위해 설립되었으

나 실질적인 총괄·조정 권한이 약해 구조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이에 시민사회는 유·

무상 통합 원조기구 설립을 오래 전부터 제언해 왔으나 부처 간 합의가 어렵고 장기적 과제

라는 점, 실질적 추진 동력이 부재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았음.

<그림>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출처: 2014 대한민국 ODA 백서

 (단위: 억원, %)

부 처 명
2014년 
예산(A)

2015년 
예산안(B)

ODA 예산합계
대비 비중 증감

(B-A)
(B-A)/A

2014 2015
외교부* 10,846 11,196 47.6 46.3 350 3.2
기획재정부* 9,156 10,175 40.2 42.1 1,019 11.1
교육부 593 576 2.6 2.4 △17 △2.9
보건복지부 352 360 1.5 1.5 8 2.3
농림축산식품부 294 306 1.3 1.3 12 4.1
미래창조과학부 214 228 0.9 0.9 14 6.5
안전행정부 229 222 1.0 0.9 △7 △3.1
농촌진흥청 등 22개 부처 1,081 1,114 4.7 4.6 33 3.1
합계 22,762 24,176 100.0 100.0 1,414 6.2
* 기획재정부 예산에 EDCF, 외교부 예산에 KOICA 포함

<표> 2014, 2015년 한국 ODA예산안을 통해서 본 분절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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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구속화) 비구속성 원조를 DAC 평균 수준인 90%까지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

시해야 한다. 

Ÿ (비구속성원조 확대 로드맵) 2차 기본계획에서는 국제사회 권고안과 OECD DAC 회원국 평

균 수준을 반영하여 비구속성 원조를 9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로 세우고 이를 이행할 로

드맵을 마련해야 함. OECD DAC 동료평가 보고서는 이미 지난 2009년, 2013년 두 차례에 걸

쳐 양자원조의 75%를 비구속화할 것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세울 것을 권고했음.

Ÿ 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 비구속성 원조를 2015년까지 75%(유상 50%, 무상 100%) 수

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으나, 2013년 기준 60%를 달성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이는 OECD DAC 평균(88.2%, 2013년 기준)을 크게 밑도는 수준임. 국제사회는 2008년 아크

라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을 채택하여 원조 효과성 제고 및 개발도상국의 오너

십과 현지 역량 강화를 위하여 비구속성 원조를 최대한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음. 

   출처: 2014 대한민국 ODA 백서

6. (투명성)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국으로서 정보공개 기준을 충실히 이행

하고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간의 ODA 정보 접근과 활용을 보장해야 한다.

Ÿ (IATI 이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정부는 원조 책무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5년 

말까지 IATI에 가입하기로 약속한 만큼, 원조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함. 유의미하고 적시성 있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여 학계,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물론 대중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원조 투명

성의 핵심기준임. 따라서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함.  
Ÿ (정보접근성) 2012년 OECD DAC 동료검토 결과에 의하면 한국은 개발협력에 관한 정보를 

핵심관계자들이 이해 가능하고 접근하기 용이한 방식으로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음. 이는 

곧 SDGs 세부목표 16조 10항에서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라(Ensure public 

access to information)’고 제시한 내용과도 부합함.  

 (약정액 기준, USD 백만, %)
연도 총 양자간 원조 비구속성 부분구속성 구속성 비구속성비율(%)
2001 144.79 2.22 6.01 136.56 1.53
2002 214.46 3.35 19.12 191.98 1.56
2003 266.62 6.66 45.13 214.83 2.49
2004 410.08 17.2 61.51 331.37 4.19
2005 555.34 14.34 89.09 451.91 2.58
2006 524.65 9.99 97.7 416.96 1.90
2007 808.56 199.74 94.83 513.99 24.70
2008 1,197.74 428.84 89.79 679.11 35.80
2009 1,270.12 614.61 - 655.51 48.38
2010 1,589.61 567.54 - 1,022.06 35.70
2011 1,341.74 685.33 - 656.41 51.07
2012 1,423.12 783.70 4.49 634.93 55.06

<표> 2001 ~ 2012년 구속성·비구속성 지원 내용



- 10 -

Ÿ 이러한 투명성 증진계획을 구체적으로 2차 기본계획에 명시해야 함. 

7. (인도적 지원) 재난 및 분쟁 예방과 평화구축을 포함하는 포괄적 인도적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전체 ODA의 6%로 확대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Ÿ (포괄적 인도적 지원 정책) 포괄적 인도적 지원의 정의와 목적을 재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실행 계획이 포함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또한 정부는 인도적 지원의 범

주를 ‘자연재해 또는 분쟁 피해자들을 돕고 그들의 기본적 필요와 권리를 충족’시키는 

단기적이고 일회성의 긴급구호 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 위

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적 지원의 범주를 재난 및 분쟁 예방과 평화구축까지 포괄

하여 확대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음. 

Ÿ (민관공조 강화)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특히 재난

현장에서 민관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Ÿ (인도적 지원 확대 로드맵) 인도적 지원 예산을 전체 ODA의 6%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연차

별, 분야별 증액목표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필요함. 2010년 발표된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0~2015)에서 정부는 2015년까지 인도적 지원 예산을 OECD DAC 

회원국 평균 수준인 전체 ODA 예산 대비 6%까지 확대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 2015년에 

집행된 인도적 지원 금액은 1.7% 에 그침.

  출처: 2014 대한민국 ODA 백서

8. (사업방식) 협력대상국의 부문별 사업에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기반접근

(PBA)’ 사업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유무상 통합 추진계획을 세워야 한다.

Ÿ (PBA 방식 확대) 협력대상국의 자립, 공여국의 공조체계 수립 등을 위하여 기존의 유무상 

개별 프로젝트 방식 위주에서 벗어나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전환하여 전면적인 

PBA 방식을 도입하도록 통합 추진 계획을 세워야 함. PBA 방식은 국가별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과 실질적으로 연계돼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어야 함. 

Ÿ 2005년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은 프로그램에 기반 한 접근법(Program-Based Approach, 

PBA) 확대가 원조효과성 증진에 기여한다고 보고 2010년까지 전체 원조의 66% 이상을 PBA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목표(지표 9)를 설정한 바 있음. 수출입은행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약정액 기준, USD 백만,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인도적 지원 36.87 24.62 35.63 56.08 14.39 20.72 21.21 16.64
지원비율(%) 5.60 3.64 3.37 3.83 0.97 1.14 1.30 0.94
긴급구호 8.07 5.05 6.36 12.21 12.10 14.30 15.38 13.21
지원비율(%) 1.22 0.74 0.60 0.81 0.81 0.79 0.94 0.75

<표> 인도적 및 긴급구호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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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기준 OECD 회원국의 경우 PBA 원조에 원조 총액 대비 7.25%를 할당한 반면 한국 

정부는 0.07%에 불과함. 

9. (책무성) 성과관리 모델을 도입하고 결과보고를 제도화해야 한다. 동시에 협력국 주민

들에 대한 책무성 제고를 위한 제도 역시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 

Ÿ (성과관리)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분명한 논리모형과 성과관리 프레임워크를 마련

해야 함. 기본계획 이행에 대한 평가 틀 마련 시 전략목표를 단계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기한별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Ÿ (세이프가드) 협력국 주민들에 대한 책무성 제고를 위해 환경사회영향평가 및 세이프가드를 

즉시 공개 적용하고 강화해야 함. 이는 개발협력사업이 협력국 주민들의 삶에 미칠 수 있

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효과

적이고 책무성 있는 개발협력을 위한 기본 요건임. 

Ÿ (기업 책무성 강화)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부분의 책무성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함. SDGs 선언이 새로운 개발협력주체로서 기업의 역할을 인식하는 동시에 유엔

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BHR), 국제노동기구(ILO) 규범, 유엔아동권리협약(CRC), 기

타 환경 관련 협약에 규정된 노동･환경･건강 기준을 준수할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10. (시민사회협력) 국제개발협력 전 과정에서 의미 있는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 분야에 걸쳐 민관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Ÿ (의미 있는 참여 보장)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립･실행･평가의 전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 주

체로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Ÿ (ODA 민관정책협의회 정례화) ODA 민관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사회와 긴

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제도나 정책 도입이나 변경 시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심

의를 거쳐야 함.

Ÿ (민관협력 예산 확대) 2015년 현재 민관협력 예산은 전체 ODA 예산의 약 2%로 OECD DAC 

최하위 수준임. 이미 2011년 DAC 회원국들이 평균 14.4% 가량을 할애하고 있던 것과 대조적

임. 제2차 기본계획상에 민관협력 예산을 양자협력의 10% 이상으로 확대 할 것을 명시하고, 

사업성과를 담보하기 위한 시민사회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도 반드시 수반되도록 해야 함.

Ÿ (인력양성) 시민사회의 개발협력 역량강화를 위해 대학(원),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전문가 양

성 프로그램과 전문인력 풀(Pool)의 공동 활용제도를 시행하고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를 확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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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세계시민교육 강화)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시민참여 ODA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관

련 NGO와 적극 협력해야 함. 

Ÿ (성주류화) SDGs 성평등 목표와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과제를 실질적으로 반영하

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관련 NGO와 협력을 강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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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며

Ÿ 2010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 수립 이후 쏟아진 비판의 목소리를 고려할 때, 2차 기본

계획 수립 절차에서 그 안에 포함될 내용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

정하는 과정, 그리고 선진화방안과 1차 분야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함. 사업

의 수행결과에 대한 엄격한 판단에 근거하고 시사점을 고려하여 지나간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로운 2차 기본계획은 전차의 선진화방안과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 

Ÿ 그러나 2차 기본계획 수립 일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2015년 5월까지 분야별 기본계획 초

안을 마련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2015년 6월까지 분야별 기본계획안을 제출하기로 되

어 있음. 그 후, 2015년 7~8월 동안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이 마련될 예정이었음. 

그러나 현재 그 일정이 지연되어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 작성 중이며, 9월말 또는 

10월에 공청회를 마련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한 국무조정실의 계획은 그나

마 개선된 부분이라고 하겠음. 그러나 외부 용역사업으로 진행 중인 1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1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차기 계획수립이 동시에 진

행되고 있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음.

Ÿ 또한 중점협력국 선정은 2차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기본방향이 확정된 이후 조정되었어야 

함. 정부는 지난 4월 이미 향후 3~5년간 적용될 ODA 중점협력국 재조정안을 확정했음. 국

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 기본계획의 필수 내용 중 하나는 중점협력국 중

기지원전략임. 1차 중점협력국 지원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중점협력국에 대한 중기지원전

략이 수립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앞으로 지원할 국가를 선정하는 것은 일의 앞뒤가 바뀐 것

임. 향후 3~5년간 중점협력국을 운용할 기본 원칙과 추진방향, 중점협력국의 적정 개수, 지

역별 배분,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등이 담긴 중점협력국 중기지원전략이 제시되고서야 

위의 기준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중점협력국 조정안을 세우는 것이 마땅함. 단순히 어느 나

라를 중점협력국으로 삼았고 ODA 예산을 얼마나 집중 지원하겠다 정도의 내용으로는 중점

협력국 중기지원전략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임. 

Ÿ 결론적으로, 2차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보다 세분화하고 선후를 분명히 해 개별 정책들이 

기본계획과 동떨어지거나 연계가 되지 않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절차를 당초에 개선하여 

진행했어야 함. 향후 3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2차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평가

를 진행하고 이를 전면 개선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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